
과속방지턱 외국사례 도입 검토

과속방지턱 외국 설치사례(스웨덴) 우리시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드림

※ 관련보도 : “과속하면 도로 내려앉아 ‘덜컹’…속도위반 80→30%로 뚝”(동아일보,’18.12.10)

 스웨덴 설치사례

○ 도로포장면에 과속방지턱(액티범프)이 매입되어 보조레이더가 속도를

감지후 규정속도 이상 차량감지시 도로면이 일시적으로 내려앉게 작동

【 과속방지턱 설치 안내문 】 【 액티범프 설치 】

 과속방지턱 설치기준

○ 관련근거 : 국토교통부 「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(과속방지턱 분야)」

○ 설치목적 :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, 일정지역 통과차량의 진입 억제

○ 대상도로 : 집산 및 국지도로 설치 원칙(원호형, 사다리꼴, 가상형 과속방지턱)

 검토의견

○ 국내 과속방지턱과 역할 동일하나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첨단시설임

※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 인지했을 때 차량파손 방지를 위해 속도 저감

○ 급작스런 시설 작동으로 사고 발생시 사고책임 불명확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우려

○ 액티범프 도입을 위해 국토부「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」개정 필요

 향후 추진계획

○ 국토부와 도입 타당성 협의 추진(「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」개정 건의)

○ 시범도입 검토 :
기술(라이센스) 도입가능,

사례조사 및 효과분석, 예산 등
(’19년 상반기)

è
설치대상지(스쿨존 등) 선정,

시범설치 및 모니터링
(’19년 하반기)



참고자료 1 과속방지턱 설치규정(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)

 설치장소

○ 도로․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, 보행자의 통행안전

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

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

① 학교 앞, 유치원, 어린이놀이터, 근린공원 등으로 차량속도를 저속으로

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

② 보도,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

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

③ 공동주택, 근린 상업시설, 학교, 병원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

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

④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/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

되는 도로

 설치규격

○ 길이(3.6m)×높이(10cm) 원호형으로 설치 원칙

※ 6m미만 도로 : 높이 7.5Cm, 길이 2m



참고자료 2
관련 보도자료(동아일보, 2018.12.10.)
(과속하면 도로 내려앉아 ‘덜컹’…속도위반 80→30%로 뚝)








